
소유물 반환 청구권
누가?

미등기 매수인?
명의신탁: 유효한 명의신탁의 수탁자 / 무효인 경우에는 신탁자
양도담보: 신탁적 소유권이전 / 담보물권설?
공동소유자 중 1인 (보존행위)
변론종결당시의 소유자: 68다725 (항소심 계류중 원고가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지상권자 (290), 전세권자 (319), 질권자도 제기가능

누구를 상대로?

변론종결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자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실익이 있을까? (대항력있는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양도받
기 위하여?)
점유보조자를 상대로 청구할수 있을까?
청구자 (原告)에 대항 할수 있는 점유권원이 없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자: 점유침탈여부 불문
고의, 과실, 선의, 악의 불문

대항력 있는 점유권원

점유를 수반하는 제한물권: 유치권, 질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있는 임차권
청구자 (原告)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기한 항변: 매수인,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 임차인,
임치인
신의칙상의 항변권 92다20170

입증책임

청구자 (原告)는 그의 소유권과 반환거부자 (被告)의 점유사실을 입증
피고는 자신의 점유권원을 입증하여야 반환거부할수 있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果實, 사용이익 수취관계 – 선의점유, 악의점유의 구분
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배상의무 – 선의의 自主점유자 / 나머지 경우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현존이익)
비용상환 – 필요비 / 유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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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와의 관련

소유권 취득의 양태
동산의 원시취득 – 선점, 습득, 발견

무주물 선점 – 야생동물 / 광업권, 어업권의 대상이 아닌 광물, 수산물
유실물 습득 – 유실물법, 국유로 되는 경우 습득자의 보상청구권
매장물 발견 –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경우 / 국유로 되는 경우 (보상청구권) / 문화재보호법

부동산의 원시취득

신축 건물
무주 부동산의 국유

부합, 혼화, 가공

一物一權주의
부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는 경우 99다14518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속물? (256 단서) 88다카9067
농작물 – 경작자 소유

동산이 동산에 부합 또는 혼화된 경우 – 主從관계 / 대등관계 (가액비율로 공유)
동산의 가공 – 부가가치가 원가보다 큰 경우 가공자 소유로 됨 (259 단서)
舊소유자의 이익보호: 보상청구권, 질권자의 물상대위 (342), 나머지 권리는 소멸

소유권과 그 한계
소유권의 ‘절대성’?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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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소유권의 남용 66다1368 92다16911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부동산의 上下: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內 (212조)
94다54283 (송전선 철거), 96나2851, 95나26225 (지하매설 송유관)
97다48913 (지하수 취수)

광물, 매장물, 문화재

隣地에 대한 방해와 구제수단

방해의 태양 95다15599 95다23378
통상의 용도에 따른 방해 – 忍容의무 93가합3237
입증책임 96가합8303
헌법상의 환경권과의 관계 95다23378
방해자의 과실여부?
구제수단

적당한 조치 (217조) – ‘이웃 거주자’
방해의 제거, 예방, 손해배상 담보 (214조) – 소유자
손해배상 (750조)? – 피해자
매향리 사격장 사건 2002다14242

隣地사용청구 (216)

인접토지 (사용가능) / 인접주거 (불가침)
손실보상

주위토지통행 (219)

公路에의 출입을 위한 비독점적 법적통행권, 통로개설권
손실보상
분할, 일부양도로 인하여 출입의 필요가 새로이 생긴 경우 기존 인접지 소유권의 보호 (220)
허용의 정도 (자동차 통행?)
지역권과의 차이 (설정不要, 시효취득不適用, 소유권의 필연적 外延, 등기不要)

수도, 가스등 시설통과권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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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경계표의 공동설치의무 (237)

흐르는 물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 (221-236)

물의 소통과 사용에 관한 이해관계 조절
用水地役勸과의 차이

원만한 이웃관계를 위한 규정들 (240-244)

취득시효
인정근거

‘진정한 권리자’ v. 권리자로 오래 인정받아 온자
누적된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권리증명의 한 방법

시효취득의 객체

부동산의 일부
공공재산 (도로, 공원, 하천, 공유수면, 해변), 공용물 (관공서, 국공립학교등), 보존재산은 시효
취득 불가능
국유 잡종재산
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

계속된 점유

점유계속의 추정 (현점유자는 점유의 始期만을 입증 – 계속은 추정)
전점유자의 점유개시 시점을 원용할 수 있음 (이경우 전 점유의 하자도 승계)
피상속인의 점유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예외: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개시시점 후의 임의의 시점을 개시시점으로 원용할수 없음
시효완성 전의 등기명의인 변동은 취득시효완성을 저해하지 않음

자주점유

악의의 무단점유 / 소유권취득 근거가 있음을 믿고 한 점유 / 일응의 근거가 있어서 개시한 점유 92
다3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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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와 선의점유의 차이 94다25513
자주점유는 추정되지만, 점유자는 그 권원 (매매, 증여 등)에 대한 주장은 하여야 한다. 95
다28625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임대차 기간 만료후 계속 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

점유의 개시가 평온 공연 하였을것
점유진행중 분쟁이 있어도 무방 95다40328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245조1항)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공동신청)
점유개시시점부터 소급하여 소유권취득 (등기명의인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등이 없다)

시효완성후 등기이전 前에 등기명의인이 제3자에게 등기이전한 경우 92다47892
시효완성 前에 등기명의인이 제3자에게 등기이전한 後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 後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자주점유를 승계하는 경우 93다47745
시효완성으로 발생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95다34866

(시효완성시점의) 등기명의인의 채무불이행
채무의 발생: 취득시효주장이 있은 때 94다4382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불능 및 대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

취득시효 주장의 포기? 96다24101

등기부 취득시효 (제245조2항)

이중등기의 名義人도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을까? 96다12511
종전점유자의 등기기간까지 합산하여 주장할수 있을까? 87다카2176
취득시효의 포기?

취득시효 중단사유

점유의 상실
시효중단사유 92다1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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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대법원 2003.7.25. 2001다64752

이 사건 건물은 신한건설 주식회사가 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그러나 신한건설은 이 건물의 실내장식
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 부족하여 이 건물을 원고에게 임대하고, 더이상의 시설투자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
라, 원고와 신한건설은 1997. 3.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300만원,
임대차기간을 5년(1997. 3. 15.부터 2002. 3. 14.까지)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7. 6. 1. 조흥리스금융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3억 8,000만 원의 리스보증
보험계약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조흥리스에 제출하여 조흥리스로부터 리스자금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볼링기계 및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 1997. 7. 5.부터 ‘한바다 볼링센타’라는 상호로 볼링
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신한건설은 원고가 서울보증보험과 위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맺음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담
보로 제공하여 1997. 5.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원고가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조흥리스는 원고와의 리스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1998. 6.
12.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서울보증은 신한건설로부터 제공받은 담
보물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을 낙찰받아 1999. 8. 1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9. 9. 18.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고, 조흥리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리스물건인 볼링기계 및 부대설비를 매입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볼링장을 경영하고 있
다.

그러나 원고는 신한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강화유리문, 바닥 타일, 내부기둥, 벽체,
배선, 배관 등의 내장공사 등에 1억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은 7천만원이고, 이 사건 건물
은 볼링장 용도로 신축된 것으로서 원고가 볼링장 영업을 위한 내장공사 등에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개량
기타 그 효용의 적극적인 증진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의 규
정에 따라 그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였다.

반면에 피고역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고 명도 받은 뒤 상당한 비용을 들여 원고가 설치한 벽면 로고, 광고 핀,
외벽 간판, 신발장 등을 교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기 어떠한 주장을 전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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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1995.8.25.. 94다27069 송전선로철거등

이의웅, 최영순등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토지를 1988.8.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다. 그들의 토지위로는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인 경성전기주식회사가 1941.경 설치한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고 이는 현재 양지변전소-잠실변전
소-성남변전소 전력공급 주요 간선선로로서 강남, 잠실, 성남지역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등에 의하면 고압가공전선은 지표로부터 11.4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고 고압선과 지
상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4.78미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지을때 높이의 제한을
받게되어 토지이용상의 제약이 있게 된다. 이사건의 경우 고압선은 법정지상고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다.

1990.7.4. 최영순이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려하였으나 송전선과의 이격거리 유지조건을 맞추어야 하게되어 지
상 1층건물밖에 지을수 없게되자 이의웅등은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 철거및 그동안 이들의 토지위로 송전선을 통과시킨
결과 이들의 토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니 이를 반환할것을 요구하였다.

한전은 송전선 철거에 관하여는 이사건 송전선은 현실적으로 그 철거가 곤란하며 철거후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등 공
익적 견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당이득반환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송전선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원고들은 그러
한 사실을 알면서(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송전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용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송전선은 1941. 경에 설치된 것임에도 최근까
지 이로 인한 보상요구나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한전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락을 받은 것으로 신뢰하였
고 이러한 신뢰는 위 송전선의 설치 당시 적용된 조선전기사업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한전은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한전은 선의의 점유자인가? 과실수취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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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침탈의 의미,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차이
1993.3.9.. 92다5300 건물명도

이 사건 대지는 원래 국유지 였으나 배영심이 이를 분배받은 다음 정수부의 소유를 거쳐 1974.9.18. 조주석
에게 경락되었고, 조주석은 이를 김태영에게 임대하여 김태영은 그위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1978.2.15.경 위 배영심의 부정분배를 원인으로 동인 및 정수부와 조주석명의의 각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따라 1987.12.18. 조주석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러자 김태영은 조주석이 받은 임차보증금 등이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주석도 위 임대차계
약 해지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및 그 지상건물철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결과 조주석이 승소하여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김태영의 동업자 김정호는 그사이 이건물을 김병용, 강두원에게 임대하여 이들이 건물과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건물철거와 대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자 조주석은 자신과 김태영이 이 사건 대지를 간접, 직접으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김병용 강두원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점유가 침탈당하였으니 김병용 강두원은 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더우
기 이들은 위 김태영의 승낙하에 이 건물들을 점유하고, 김태영은 조주석에게 이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의
무를 지고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김병용 강두원은 이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고, 따라서 이 건물
들로 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병용 강두원은 자기들은 김태영의 승락과 김정호와의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 점유침탈을 한바가 없다고 하고, 김태영이 조주석에 대하여 이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하더라
도 이는 김태영이 부담하는 채무일뿐 자신들은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며 퇴거를 거부하였다.

조주석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미성년자의 점유
1989.4.11.. 88다카8217 소유권이전등기

이사건 부동산은 이정윤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오래전 부터 이수백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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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8.10. 이수백이 사망하고 그당시 10세 였던 이규혁이 이를 상속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정윤을 상대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1987.1.22. 제기하여 같은해 4.27. 제1심에서 승
소판결을 받았다.

그즈음 이정윤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 이규환등은 이사건 토지를 분할한 다음 1987.5.12. 각각 자신들 앞으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바로 그 같은 날 김필환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후 같은해
8.5.에는 그중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이규혁은 이규환등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이규환등은 이규혁이 이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하였으니 점유를 승계받아 계속하였다는 그
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규혁은 점유권은 그 점유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이전(승계)하는 것이고(민법 제193조), 상
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그 점유권을 승계받아 그 점유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사건 토지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누구의 소유일까?

점유와 그 법적효과
점유권 – 제도적, 기능적 접근

물건에 대한 지배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관련당사자에게 적절한 이익보호수단을 부여하는 제도

미성년자의 지배 88다카8217
점유보조자의 지배
간접점유자의 지배
침탈자가 행사하는 지배
무권리자가 행사하는 사실상 지배 93다2483(건물이 경락되고 나면,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는 자는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것)

점유보조자 (제195조)

점유주와 점유보조자 간에 물건의 지배에 관한 계약관계가 存在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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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종속관계에 기하여 물건을 지배하는자 (점유보조자), 그렇게 지배하게 한
자 (점유주), 그리고 제3자와의 관계를 규율
객관적 인식 가능성?
점유보조자의 무단양도와 선의취득
자력구제

점유매개관계 (제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등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물건을 지배하는자 (점유매
개자)와 그렇게 지배하게 한 자 (간접점유자), 그리고 제3자와의 관계를 규율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행사 (제207조2항)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권?

점유의 효과

물권의 취득 (동산취득, 시효취득, 무주물 취득)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
추정력

권리의 적법추정 (제200조: 동산, 미등기 부동산)
점유의 양태에 관한 추정: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히 점유 한 것으로 (제197
조1항)
“소유의 의사”: 점유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93다12176, 95
다40328, 95다28625
점유계속의 추정 (제198조)
점유가 폭력, 은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도 여전히 권리의 적법추정을 인정할지?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도 점유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할지?
直前 점유자와 그로부터 점유권원을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와의 사이에도 점유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할것인가?

점유보호청구권
반환청구,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점유의 소 // 본권의 소
점유침탈 (폭력, 은비): 92다5300
반환청구의 상대방: 제204조2항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의 경우)
반환청구의 행사기간: 1년
공사방해제거 (제205조3항), 방해예방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제206조1항)

회복자와의 관계

善意 점유자의 과실 취득 (제201조1항): 잔여과실 반환? 사용이익 반환? (제748조1항 적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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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94다27069
점유물 멸실, 훼손의 경우 善意점유자의 책임 (제202조)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 (제203조) 2001다64752
당사자 간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률 관계에 기하여서만 상환청구 가능: 전세권(310
조), 유치권(325조), 임대차(626조)
비용을 지출한 점유자가,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상환 청구(2001다64752)
유익비의 경우, 투입 비용과 가치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함(상환청구자가 입증 2001다40381)
사무관리(“타인을 위하여”? 734조), 부당이득(“악의의 수익자”? 748, 749조)과의 차이점

시효취득

부실법과 불법원인급여
2003. 11. 27. 2003다41722

판결요지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
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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